
2019년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안내문

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? 

이용절차 

신청문의 

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, 
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,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(치매관리법 제 12조의 3, 민법 등)

※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교육 시 발생 하는 교육비, 숙박비 모두 지원 

기장군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윤선영  T. 051-723-5343 

피후견인(치매어르신) 

•지원대상 : 만 60세 이상 

•치매정도 : 치매진단을 받은 자 

•소득기준 : 저소득자 원칙
                   (기초수급자,차상위자)

•가족유뮤 : 가족이 없거나 학대 방임 

•후견지원을 원하는 자 

(※ 위 조건을 충족 못해도, 
     지자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
     지원 가능)

•참여자격 :  민법 제 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후견인 
후보자 교육을 받을 예정인 성인 

•활동기준 : 1인당 1~3인의 피후견인 지원  

•활동내용 :  피후견인(치매어르신)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
(후견인은 법원이 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
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)  

-  통장 등 재산관리
-  관공서 등 서류발급 
- 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
-  병원 진료,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
- 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

•활동급여
 

피후견인(1인) 18시간 200,000원 

피후견인(2인) 27시간 300,000원 

피후견인(3인) 36시간 400,000원 

신청       피후견인·후견인 선정       후견심판 청구 준비 

       후견심판        후견심판결정       후견 활동시작 

후견인(공공후견인) 모집 


